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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민법 중요판례 01 : 부동산 점 취득시효

  취득시효  요건

1) 취득시효의 대상

❍ 시효취득  목  타인  부동산임  요하지 않고 자  소 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

 목 이   있다( 판 2001.7.13, 2001다17572).

❍ 민법 294조는 지역권  계속 고 표  것에 한하여 민법 245조  규  용한다

고 규 하고 있 므 , 요역지  소 자가 승역지에 통 를 개 하여 그 통 를 사용하는 

상태가 민법 245조에 규  간 계속 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  시효취득  인

할  있는 것이다( 판 1995.1.20, 94다42525).

2) 자주 유

❍ 자  가 소  사 있는 자주 인지 아니면 소  사 없는 타주 인지

 여부는 자  내심  사에 하여 결 는 것이 아니라  취득  원인이  

권원  질이나  계가 있는 모든 사 에 하여 외 ·객  결 어야 

한다( 판 1997.12.9, 97다18547).

❍ 취득시효에 있어  자주  여부에 한 입증책임  소재  자주  추 이 번복 는 

경우 : 민법 197조 1항에 하면, 건  자는 소  사  한 것  추

므  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 스스  소  사를 입증할 책

임  없고, 히  그 자  가 소  사가 없는 임  주장하여 자  

취득시효  립  부 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라  자가 질상 

소  사가 없는 것  보이는 권원에 탕  고 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 었거

나, 자가 타인  소 권  하여 자  소 처럼 타  지 를 행사하는 사

를 가지고 하는 것  볼  없는 객  사 , 즉 외 ·객  보아 자

가 타인  소 권  척하고 할 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  것이라고 볼 만한 사

이 증명  경우에 그 추 이 깨어진다( 판 2002.3.15, 2001다77352).

3) 취득시효의 산

❍ 부동산 취득시효  후 3자 명  소 권이 등 가 마쳐진 경우, 그 소 권 변

동시를 새 운 산  삼아 2차 취득시효   주장할  있는지 여부( 극) : 

부동산에 한 취득시효가  후 취득시효  원인  한 소 권이 등 를 

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하여 3자 명  소 권이 등 가 경료  경우

라 하 라도 당  자가 계속 하고 있고 소 자가 변동  시  산  삼

아도 다시 취득시효 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 는 3자 앞  소 권 

변동시를 새 운 취득시효  산  삼아 2차  취득시효   주장할  있

다( 판 2009.07.16, 2007다15172 원합 체).

❍ 새 이 2차 취득시효가 개시 어 그 취득시효 간이 경과하  에 등 부상 소 명

자가 변경  경우, 그 취득시효  당시  등 부상 소 명 자에게 시효취득  주장

할  있는지 여부( 극) : 취득시효 간이 경과하  에 등 부상  소 명 자가 변경

다고 하 라도 그 사 만 는 자  종래  사실상태  계속  파 한 것이라고 

볼  없어 취득시효를 단할 사 가 지 못하므 , 새 운 소 명 자는 취득시효 



♍『이 만   민법』(http://cafe.daum.net/lhmminbub)

- 2 -

 당시 권리  변동  당사자  취득시효  인한 불이익  게 다 할 것

이어  시효 자는 그 소 명 자에게 시효취득  주장할  있는 , 이러한 법리는 새

이 2차  취득시효가 개시 어 그 취득시효 간이 경과하  에 등 부상  소 명

자가 다시 변경  경우에도 마찬가지  용 다고 이 상당하다( 판 2009.07.16, 

2007다15172 원합 체).

❍ 상속에 하여 권  취득한 자  시  : 상속에 하여 권  취득한 경우에

는 상속인  새 운 권원에 하여 자  고  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 

를 떠나 자 만  를 주장할  없다( 판 1993.09.14, 93다10989).

❍ 자가 자  자  를 주장함에 있어 그 직  자  만  주장하거

나, 그 자  것  아울러 주장하는 것  주장자  임 에 속하나, 이 경우에도 그 

시 를 자  간  임 시  택할 는 없다( 판 1980.3.11, 79

다2110).

  취득시효  효과

1) 등 청구권의 법  질

❍ 취득시효  원인  하는 소 권이 등 청구권  채권  청구권  취득시효가 

 자가 그 부동산에 한 를 상실한 부  10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

면 소멸시효가 한다( 판 1995.12.5, 95다24241).

❍ 취득시효 간만료 후  토지소 권취득자에 하여 시효취득  항할  있는지 여부

(소극) : 취득시효 간이 만료  토지  자는 그 간만료 당시  토지소 자에 하

여 시효취득  원인  하는 소 권이 등 청구권  가짐에 그 고, 취득시효 간만료 

후에 새 이 그 토지  소 권  취득한 사람에 하여는 시효취득  항할  없다

( 판 1991.04.09, 89다카1305).

2) 취득시효 완  후 유자로의 등   법률 계

❍ 취득시효  사실  아는 부동산  소 자가 그 부동산  처분하는 행 가 불법행 를 

구 하는지 여부( 극)  그 부동산  취득자가 그  같  처분행 에 극 가담한 경

우, 그 취득자 명  소 권이 등  효 (= 효) : 부동산 소 자가 취득시효가 

 사실  알고 그 부동산  3자에게 처분하여 소 권이 등 를 겨 써 취득시

효  원인  한 소 권이 등 가 이행불능에 지게 어 시효취득  주장하

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 를 구 한다고 할 것이고, 부동산  취득한 3자가 부

동산 소 자  이  같  불법행 에 극 가담하 다면 이는 사회질 에 하는 행

 효라고 할 것이다( 판 2002.3.15, 2001다77352,77369).

❍ 취득시효  후 3자 앞  경료  소 권이 등 가 원인 효인 경우, 자가 시

효취득  주장할  있는지 여부( 극)  3자가 취득시효  당시 소 자  상속인

인 경우 직  3자에 하여 취득시효  원인  한 소 권이 등 를 구할  있

는지 여부( 극) : 취득시효가  후 자가 그 등 를 하  에 3자가 소 권

이 등 를 경료한 경우에는 자는 그 3자에 하여는 시효취득  주장할  없는 

것이 원 이 는 하지만 이는 어 지나 그 3자 명  등 가 법 효함   

하는 것   3자 명  등 가 원인 효인 경우에는 자는 취득시효  당

시  소 자를 하여  3자 앞  경료  원인 효인 등  말소를 구함과 아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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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  소 자에게 취득시효  원인  한 소 권이 등 를 구할  있고,   

3자가 취득시효  당시  소 자 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 3

자에 하여 직  취득시효  원인  한 소 권이 등 를 구할  있다( 판 

2002.3.15, 2001다77352,77369).

3)  타

❍ 부동산 시효취득자  효인 등 명 자에 한 권리주장 법 : 부동산   인한 

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 당시  진 한 소 자에 하여 소 권이 등 청구권  가질 

뿐이므 , 시효취득자는 효인 등 명 자에 하여 취득시효  당시  진 한 소 자

에 하여 가지는 소 권이 등 청구권   소 자를 하여 원인 효인 소 권

이 등  말소를 구할  있  별  하고 시효취득  원인  한 소 권이 등

를 청구할 는 없다( 판 1993.09.14, 93다10989).


